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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가.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4조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과

도시산업 및 상권 활성화,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

강화하고,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

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｢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

기본계획(변경)｣을 수립 및 고시(’24.8.29.)한 사항과 관련하여,

나. 정비가능구역, 용적률, 높이 계획, 상업지역 주거비율 등 개선이

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｢도시 및 주거

환경정비법｣ 제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

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 가. 중심지 정비 유도를 위한 정비가능구역 조정

- 정비가능구역 추가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정

나. 용적률 및 높이계획 조정

- 용적률 체계 조정

-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조정

- 서울도심 外 높이기준 조정



다. 상업지역 주거공급계획 조정

-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완화 반영

-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,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관리방안 변경

- 시니어주택 공급부문 신설 등

3. 추진경위

○ '23.02.16. : 2030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

○ '24.08.29. : 2030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

○ '25.04.~07. : 기본계획 변경(안) 수립 및 전문가 자문

○ '25.08. : 주민공람(예정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4조 및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홍윤호 (☎ 2133-4633)


